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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 전>
 ※ 출처: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1.8월)

<변경 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효

과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
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
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
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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